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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과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기준

1. 서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7.14(화) 2021년 최저임금을 2020년 최저

임금  8,590원 대비 역대 가장 낮은 1.5% 인상된 8,720원(+130원)

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8.5(수)까지 2021년 최저임

금을 고시 후 2021.1.1.자로 최저임금 8,720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

다. 이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가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관련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ᆞ일(日)ᆞ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ᆞ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

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

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

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

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勞務法人 두레                             Tel :（02）2633ー3633　Fax : (02) 2633-4249
- 2 -

구 분 내 용
산입여부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함.(단, 년도별 단계적 산입)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그 밖

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하‘상여금’)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

는 현물(이하 ‘복리후생비’)”

3.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고시(예정)내용

1) 최저임금액

① 시간급(모든 산업) : 8,720원

② 월 환산액(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1,822,480원(8,720원×209시간)

2)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간)

4.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주요내용

【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및 금액 】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1년도 월최저임금액 
1,822,480원의 15%인 273,272원, 복리후생비는 2021년도 월최저임금액 
1,822,480원의 3%인 54,675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
하고, 초과되는 금액(상여금은 273,272원 초과금액, 복리후생비는 54,675원
과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연
도별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율이 감소하다가 최종 2024년에는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될 예정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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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20년 ‘21년 비고

기본급 175만원 180만원 5만원↑

정기상여금 없음 ⇨ 없음 -

복리후생비 20만원 2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145,325 만원)
*월 최저임금 3% (54,675원) 미산입

월급여액 195만원 200만원 5만원↑

연간 월급총액 2,340만원 2,400만원 60만원↑

5.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2021년 최저임금 산정 

예시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방법

1) 산정 예시 1. (※아래 산정 예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급여 항목 ’20년 ’21년 비 고

기본급 175만원 180만원 5만원↑

정기상여금 40만원 ⇨ 4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126,728원)
*월 최저임금 15%(273,272원) 미산입

복리후생비 10만원 1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45,325원)
*월 최저임금 3% (54,675원) 미산입

월급여액 225만원 230만원 5만원 ↑

연간 월급총액 2,700만원 2,760만원 60만원↑

▶ 2021년 기본급 180만원은 2021년 월 최저임금 1,822,480원에 
22,48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 정기상여금에서 15% 초과
된 ❶126,728원(400,000원-273,272원)과 복리후생비에서 3%초과된  ❷
45,325원(100,000원-54,675원) 합계금액(❶+❷) 172,053원을 기본급 
1,800,000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1,972,053원으로 2021년 월 최저임금 
1,822,480원보다 172,053원 초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천원단위 비교금액으로 천원미만 금액을 달라질 수 있음)

2) 산정예시 2. : 상여금 없고 복리후생비 월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 2021년 기본급 180만원은 2021년 월 최저임금 1,822,480원에 22,480
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 복리후생비에서 3% 초과된 
145,325원(200,000원-54,675원)원을 기본급 1,800,000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1,945,325원으로 2021년 월 최저임금 1,822,480원보다 122,845
원 초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천원단위 비교금액으로 천원미만 금액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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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어

2019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중 매월 정기

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202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방식에 대한 검토와 복리후생비 수당항목 신설과 증액 등을 통해 최저

임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장의 임금체계 특히 상여금과 복리

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도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자 하

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성 판단기준에 맞

추어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355호

2020. 07 20.

노무법인 두레 


